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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 1)

｢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｣ 개정

Ⅰ  개정 필요성 

□ 중소기업 지원자금(C2) 일반지원부문의 지원비율 제고를 위하여 혁신기

업(A3)의 지원 대상을 조정

□ 또한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관련 법 개정을 반영

Ⅱ  주요 개정내용

□ [혁신기업(A3) 지원대상 조정] 혁신기업(A3) 중 금융기관 기술평가인증

서부 대출을 지원대상에서 제외

  ㅇ 금번 개정 이후 현행 지원대상 중 일부 업종은「지역특화산업 영위기

업(A7)」및「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」등으로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

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이 지속

□ [소재·부품 생산기업(A11) 지원대상 확대]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

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개정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

  ㅇ 산업을 소재, 부품에서 소재, 부품, 장비로 변경하고, 대상 기업을 전문

기업, 신뢰성인증마크 획득 기업과 더불어 특화선도기업, 강소기업, 

창업기업 등으로 확대

Ⅲ  시행일

□ 2022. 11.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(2023.1월 한도배정)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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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경과조치

  ㅇ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취급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행 지원종료일

까지 종전 기준에 의해 취급된 것으로 봄


